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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공법』: 중화 질서와 근대 세계 질서의 만남1)

김현주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

Ⅰ. 서론

『만국공법(萬國公法)』(1864)은 미국 외교관이었던 휘튼(Henry Wheaton)이 쓴 『국
제법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윌리엄 마
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이 1864년 중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국제
법 저서이다. 『만국공법』은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서구의 국제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입문서의 역할을 한 중요한 번역서이다. 그와 동시에 이 책은 전통적 
중화 질서와 근대 세계 질서의 조우와 갈등을 보여준 상징적 번역서이기도 하다. 

휘튼이 썼던 『국제법원리』는 비교적 두꺼운 전공 서적이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외교적 사례들을 많이 다루었다. 그 중에서 중국의 외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
은 내용만을 추려냈기 때문에 『만국공법』은 원저인 『국제법원리』에 비해 비교적 얇은 
책이 되었다. 『만국공법』을 미국인 선교사 마틴이 번역했다고는 하나 중국인들의 도
움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동문관의 교사로 있었던 마틴은 동문관 학생들
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만국공법』의 서문을 남겼던 중국 관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런 만큼 『만국공법』 속에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과 제도가 함께 녹아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둘의 만남은 중화질서와 서구질서의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만남은 그다지 유쾌하고 달가운 만남은 아니었다. 

청나라 정부와 지식인들은 오랜 동안 주변의 여러 나라들 속에서 한자 및 유교 문
화권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중화 질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근대 세계 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보여준 마지막 저항 의식이 번역어와 번역 내용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따라서 『만
국공법』이란 번역서를 통해서 우리는 중화질서와 서구질서의 갈등을 읽을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번역을 통해서 서구의 질서를 이해하고 조우해야만 했기 때문에 번역
의 과정에는 나름의 인식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낯선 질서와
의 화해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만국공법』을 통해 중국이 서양의 국제법과 국제 질서를 처음으로 인식한 것은 아
니었다. 중국이 국제법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200년 전이었던 1662년부터 1690
년까지 네덜란드와 교섭 과정에서였다. 중국과 네덜란드의 첫 만남은 네덜란드인들이 
청나라 정부로 하여금 무역을 개방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위해 네덜

1) 이 글은 저자의 논문 「중화질서의 해체와 그에 대한 청 정부의 대응 : 『만국공법』을 중심으로」(아세
아연구62(1) 2019.03)와 「만국공법에 대한 청말 지식인의 인식과 현실과의 괴리」(정치사상연구26(1) 
2020.05)에서 발췌된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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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는 1655년 북경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순치제(順治)를 만나고자 했다. 그런데 당
시 순치제는 네덜란드를 조공국(朝貢國) 중 하나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8
년에 한 번씩 조공 무역을 하는 것만을 허락해주었다. 

그러한 관계가 더 발전하게 된 계기는 정성공(鄭成功)의 대만 수복 사건이었다. 
1661년 정성공은 대만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청나라 정부는 정성공이 주둔하고 있던 
금문(金門)과 하문(廈門)을 공격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당
시 네덜란드가 멋대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공동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정성공이 
대만을 점령한 이후, 1662년 8월 네덜란드 사령관 발타자르 보트(Balthasar Bort)는 
군대를 이끌고 복주(福州)에 와 다시 한 번 청나라와 연합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때에
는 정성공이 죽고 후계자인 정경(鄭經)이 청나라 정부와 화해를 원했기 때문에 연합
은 무산되었다. 그 이후 보트는 10월 21일 천주(泉州)에 와서 함께 금문과 하문을 공
격하고, 바로 대만을 공격하자고 제의했다. 대만 공격에 청나라 정부가 동의하지는 않
았지만, 연합군 결성을 위한 협의서에는 조인하였다. 같은 해 11월 18일 네덜란드가 
단독으로 정군(鄭軍)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11월 19일 청나라와 네덜란드의 연합군
이 다시 정군을 공격하여 격퇴했다. 네덜란드와 협력을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 청나라 정부는 서구의 국제법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나라 정부는 이것을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여겼을 뿐,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국제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그 수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 순치제의 뒤를 이은 강희제 28년(1689)에는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Nerchinsk) 조약을 맺기도 했다. 당시 청은 예수회 선교사인 토마스 페레이라
(Thomas Pereira)와 프랑수와 게르빌롱(Francois Gerbillon)의 국제법 지식의 도움
을 받았다. 게르빌롱의 일기에 의하면, 당시 조약 체결의 책임을 맡았던 흠차(欽差)대
신은 다른 국가와 조약을 맺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국제법에 대한 이해도 전무했
다.(張誠 1973, 45-46) 페레이라는 흠차대신에게 국제법의 요소인 국가 간의 평등과 
호혜의 정신은 물론, 조약을 체결할 때 상호 간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지만(約瑟夫·塞比斯 1973, 114), 서구 국제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 그쳤
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중국 최초의 조약이라고 불리는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중국이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영국의 전권대사인 매카트니(George Macartney)가 건륭(乾隆) 58년(1793)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이 매카트니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아홉 번이나 조아려
야 하는 삼궤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를 요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영국에 
대해서도 조공의 예를 요구한 것이었다. 그것을 거부하는 매카트니에 대해 건륭제가 
약식 인사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양국의 외교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당시 매카트니
는 원명원에 머무는 동안 대학사, 호부 상서 등 중국 고위관원들에게 국제법과 국제
관례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알려주었다.2) 

2)  매카트니가 알려준 국제법의 내용은 수교, 사신 교환, 영사의 주재, 등에 관한 것으로, 청과 수교하
여 영국 대사를 베이징에 주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청은 천조(天朝)와 체제
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張小林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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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외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외국과 충돌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서구 국제
법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었다. 그에 따라 그것을 소개하는 내용의 책들이 『만국공
법』이 번역되기 이전에도 많이 쓰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경(嘉慶) 25년 사청고(謝
清高)가 자신의 경험과 들은 바를 황병남(黃炳南)에게 받아쓰게 한 지리서인 『해록(海
錄)』(1820), “서양의 기술을 배워 서양을 이기자(師夷長技以制夷)”고 주장한 위원(魏
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1843), 중국 이외의 인도문화, 아랍문화, 유럽문화 등의 
존재를 알리고자 했던 서계여(徐繼畬)의 『영환지략(瀛環志略)』(1849), 「베이징조약」 
체결 이후 불평등한 조약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풍계분(馮桂芬)의 『교분
려항의(校分廬抗議)』(1861) 등등이 있다. 그러한 책들을 보면, 19세기 초 중국에서 서
방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
의 윤리와 도덕을 근본으로 삼고, 다른 나라의 부강의 방책으로 보충하자(以中國之倫
常名教爲原本, 輔以諸國富強之術。)”는 주장을 한 풍계분이나 위원의 주장을 보면 아
직은 중국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 당시 소개되었던 국제법적 지식들도 여전히 파편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
것은 청나라와 교류하는 국가와 그 상인들뿐만 아니라, 청나라 정부 자신에게도 참으
로 불편한 일이었다. 주일본 부대사였던 장사계(張斯桂)의 『만국공법』 서문을 보면 
『만국공법』을 번역한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 

살펴보면 중화(中華) 지역으로 사해(四海) 있어

내왕한지 오래되었다 같다 잉

글랜드 프랑스 러시아 강하지만 아니었다

살펴보면 안팎인데 존속

하려면 여기고 보관하고 지켜나가며 바꾸

않아야한다 바꾸려면 있는데 『 』만국율례 그것

이다 공사(公使 대신 장성 영사(領事 통역 교사 상인 그리

것이다 마틴(丁韙良)

번역하였는데 정(情) 바란다

대하고(一視同仁 살펴왔으므로

되니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따른다는 국제법을 중국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
라 『만국공법』 출간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은 중국인의 자존심뿐
만 아니라 전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렸다. 바로 아편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아편전쟁에서 청나라는 철저하게 패배하였다. 그 결과 중국으로
서는 굴욕적인 조약을 연달아 맺게 되었다. 양무운동의 기수인 이홍장은 그것을 “수
천 년 간 처음 있는 비상사태”(李鴻章 1997, 825)로 표현했고, 당시의 외교관이었던 
증기택은 “오천 년이래 가장 큰 변화”(鍾叔河 2000, 278)라고 말했다. 장지동은 “과
거에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기변”(費正清1985, 186)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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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보면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과 관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전, 청나라는 거드름을 피울 수 있었다. 그들이 천하라고 부르

는 세계 질서의 중심은 “중화질서”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였다. 모든 것의 
중심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찾아온 
서양 상인들은 본토에 맘대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청정부가 허용한 지역에서만 짐을 
부릴 수 있었고, 청나라 관리를 거쳐서만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세상의 중심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었다. 세상의 중심은 어느 나라라
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만국공법』이다.

1862년 외국과의 사무를 담당하던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의 대신이었
던 문상(文祥)이 북경 주재 미국 공사였던 벌링게임(Anson Burlingame)에게 서양에
서 권위 있는 국제법 저서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마틴이 『만국공법』을 번
역한다는 사실을 안 벌링게임은 마틴의 『만국공법』의 번역 초고를 당시 국제사무를 
담당했던 총리각국사무아문에 소개하였다. 청 정부와 관리들이 국제법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일 처리가 힘들었던 당시 상해(上海) 세관의 총세무사였던 하트(Robert Hart) 
또한 마틴의 번역을 지지하였으며, 『만국공법』이 청 정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출판될 
수 있도록 한 일등공신이 되었다. 사실 당시에 문상은 휘튼의 저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과거 하트가 『만국공법』의 일부를 번역해주었던 “24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흥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국공법』이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의 명의로 출판되게 되었다. 동문관

은 아편전쟁 이후 청과 영국이 천진조약(天津條約, 1858)을 맺고 난 다음 세워진 기
관이었다. 동문관은 외국으로부터의 공문서 등을 번역할 인재가 부족한 현실을 타파
하기 위해 청 정부가 설립한 것이었다. 그것은 서양 국가들의 법을 번역하는 번역 기
관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었다. 동문관의 
학생들은 산수, 천문, 의학, 화학, 물리학 등 자연 과학뿐만 아니라, 법학, 경제학 등 
사회 과학도 두루 배워 번역을 위한 기초 지식을 다졌다. 마틴은 동문관에서 교사로
서 근무하는 동시에, 동문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만국공법』을 번역했다. 마틴의 
『만국공법』은 이렇게 중국적 입장에서 재탄생된 것이었다. 『만국공법』이 번역되자, 
그 시대적 필요성과 물적・인적 도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보급되었고, 특히 외국과 
접촉할 수 있는 부문에서 일하는 관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었다. 그것은 곧 중국
이 세계 질서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Ⅱ. 『만국공법』을 통한 근대 세계 질서의 수용

앞서 얘기했듯이, 『만국공법』이 번역되기 이전에도 중국의 지식인 사회에 서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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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대한 파편적 지식들은 어느 정도 전파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체계적이
면서도 자세하게 서양의 국제법에 대한 지식을 중국인에게 알려준 것은 『만국공법』이 
처음이다. 『만국공법』은 모두 4권, 12장, 231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에서는 공법
의 의미, 기원, 취지 등을 다루었고, 제2권에서는 자주권, 법 제정권 등의 국가의 자
연권에 대해 썼다. 제3권은 국가들이 평상시 교류할 때의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제4
권은 전시의 국제법에 대해 다루었다. 즉 국제법의 핵심적 내용들만 쏙쏙 뽑아 엮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오늘날 수능시험을 위한 족집게 과외 같은 셈이다.
휘튼의 원저에는 국제법 사례가 상당히 많은 반면, 『만국공법』은 그 중에서 중국에

게 필요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최대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어서 원저에 비해 
내용이 훨씬 적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원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양이다. 그 
짧은 내용으로 서구의 국제법을 100퍼센트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 수 있지만, 
중국인들에게 국제법 입문서로서는 충분한 정도였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내용이었
다. 서양의 국제법이 중국적인 개념으로 번역되었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들
이 많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국제 질서에 있어서는 주권, 조약, 국가 간의 평등, 중
립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 마틴은 권리, 책임, 법원, 국체, 자치, 선거, 영사 등과 같
은 생소한 법률 개념들을 소개했다. 새로운 개념이므로,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
국 고전의 개념과 단어들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적’ 해석이 가미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개념들이 모두 새롭고 낯선 것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생소한 것은 ‘주

권’이었다. 『만국공법』에서는 “주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권리(上權) 주권(主權) 한다 행해지기

하고 한다 행해지면 따라 하

고 한다 “내공법(內公法 sovereignty)”

하지만“국법” 낫다 행해지면 하고

않는다 전쟁 의한다 “외공

법(外公法 sovereignty)” 하는데 “공법” 이것이다.(『만국공법 1 2

5절)

주권은 “내공법”과 “외공법” 모두를 의미하지만, 후자는 전자와 달리 타국의 승인
을 받아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천하의 중심으로 군림하면서 위
계적 세계질서의 정점에 위치하던 중국으로서는 전혀 새로운 질서를 의미했다. 서로 
평등한 국가들 간의 상호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사회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평등하다. 주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
권”으로, 『만국공법』은 휘튼의 원저에서 “Nations and Sovereign States”라는 제목
의 장을 특별히 “자호(自護), 자주(自主)의 권리”로 번역하여 강조하였다. 열강의 침략
으로 주권이 침해받고 있는 중국이 자국이 자주국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와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만국공법』이 번역되기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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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칙서(林則徐)가 바텔(Vattel)의 『국제법』 중 전쟁과 국가주권과 관련된 부분을 미국 
전도사 피터 파커(Peter Parker)로 하여금 번역하도록 한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
다. 그것은 『각국율례(各國律例)』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후에  『해국도지』 83장에도 
실렸다.(王維儉 1985)

『만국공법』에서 ‘주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생소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
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중국이 부당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주권
을 갖는 자주국으로서 마땅히 누리는 권리 중 하나가 조약을 맺는 권리이다. 그러나 
조약을 통해 오히려 자주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반(半)자주국”이 되거나 
“속국”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중국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되었다. 

1843년 7월 공표된 중국과 영국이 맺은 “우커우 통상장정(五口通商章程)”(虎門附
約)에는 “영국인의 범죄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는 영국이 정한 장정과 법률에 따라 영
사관에서 처리한다. 중국인의 범죄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는 마땅히 중국의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王鐵崖 1957, 42) 당시에는 그에 대해 “액외권리
(額外權利)”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황준헌(黃遵憲) 이후 치외법권(治外法權)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다.(費正清 1985, 223) 나중에 1877년 곽숭도(郭嵩燾, 1818-1891)는 
황제에게 외국의 치외법권을 폐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 하므로 생기면 합

니다 발생하면 처리하고

생각하고 합니다.”(

689)

그가 보기에 그런 문제들은 국제법에 따라 양국 모두에게 평등하게 해결되어야 했
다. 그러나 우커우 통상장정은 중국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었다. 이에 대해 청 정부의 
외교관인 증기택(曾紀澤) 또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양 열강의 중국 내에서
의 영사재판권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 하고 아닙니

다 …… 처리하고 범

아닙니다.”( 225)

이미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만국공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
실은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1864년 프러시아와 덴마크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 발해만에서 양국이 충돌하였을 때, 혁흔(奕訢)은 『만국공법』의 내용을 운용하였
다.(王維儉 1985) 이 사건으로 청 정부는 국제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만국공법』의 내용들을 적용시키고 실현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때까지도 『만국공법』에서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해외주재 대사 또한 파견하지 않
았다. 1865년 로버트 하트(Robert Hart)는 총리아문에 자신이 쓴 『국외방관론(居外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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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論)』을 건넸고, 1866년 토마스 웨이드(Thomas Francis Wade)는 자신이 쓴 『신의
약론(新議略論)』을 제출하여 해외 주재 사절을 파견할 것을 제의한 적이 있었다. 결국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야 겨우 파견하게 되었다. 그것이 1875년 영국의 탐
사대로 파견되었던 영사관 서기 마가리가 중국인에게 살해된 마가리 사건(Incident 
of A. R. Margary)이었다. 그때 파견되었던 사절단이 영국에 남게 되어 중국 최초의 
대사관이 수립되었다. 그때 청정부가 임명한 최초의 영국 대사가 바로 곽숭도였다.

『만국공법』 이 번역되고 초판 300권이 각 성에 보급되었다. 당시 『만국공법』에 대
한 반발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 내용이 중국적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번역에 있어서 가장 주의 깊게 다뤄진 개념을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자연이다. 『만국공법』은 국제법을 “천연(天然)”의 “의로운 법(義法)”, “천명
(天命)의 이치(理)”, 또는 “하늘의 법(天法)”으로 표현하였는데, 사실 그것은 서양의 
자연법을 의미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만국공법』을 번역한 마틴은 선교사였으므로, 국
제법의 출발인 자연법을 하느님의 법으로 설명하고자 했으나, 중국인들에게는 기독교
의 하느님 보다는 하늘(天)이 더욱 친근하였다. 이렇게 자연법은 하늘의 도(天道), 하
늘의 이치(天理), 하늘의 명(天命), 하늘의 법(天法)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조화이다. 『만국공법』은 국제 질서를 조화로운 사회라고 이해했다. 그것은 
『상서』에 나오는 “모든 나라가 화합한다(協和萬邦)”는 얘기나, “먼 나라 사람이 오면 
품고 어루만진다(懷柔遠人)”는 내용이나, “누구나 어진 마음으로 대한다(一視同仁)”는 
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교사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불가나 묵가
의 사상과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
다. 그래서 조약을 “화약(和約)”이라고 번역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이좋게 잘 지내자
는 약속이 바로 조약인 것이다. 

셋째는 공리(公理)이다. 『만국공법』 1권 1장 1절에는 여러 나라들에게 “공법”이란 
것이 있어서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소송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공법이란 누구
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와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로 이해된 것이다.(王中
江 2014) 무술년에 유신변법운동을 했던 담사동은 그것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그는 
공리를 동해, 서해, 남해, 북해 어느 바다에 풀어놓아도 맞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누
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만국공법은 어느 나라에도 맞는 것이라는 의미이다.(譚嗣
同 1981, 264) 모두에게 맞는 것, 다시 말하자면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은, 중국인들
에게 정(情), 의(義), 예(禮) 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질서로 여겨졌다. 춘추전국시대
에도 국가 간의 교류에서 정과 예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로서는 너무나 당연
한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 그런데 근대 중국인들이 살고 있던 당시의 국제사회는 그
렇게 도덕적으로 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것을 예악이 붕괴된 춘추전국시대의 모습과 오버랩하여 이해했다. 춘추시
대에 예악의 중심으로서 주나라가 있었듯이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작용한 것이다. 현실적인 힘, 군사력, 경제력 등의 하드파워는 어쩔 수 없지만, 도덕, 
문화, 사상 등 소프트파워는 아직도 중국이 우세하다는 생각인 것이다. 아편전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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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스러운 불평등조약이라고 알려진 「남경조약」(1842)을 맺었을 때만해도 서양의 국
제법에 대해 무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만국공법』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법 서적이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국제 질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웠
던 것은 중국이 천조상국으로 중심에 위치하는 중화 질서관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Ⅲ. 천조상국의 화이지변

1. 천조상국과 조공

근대 서구의 국제법 질서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중화 세계질서의 원리에 의해 주변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것은 위계적 성격을 띠었으며, 상국(上國)과 속번(屬蕃) 
국가들 간의 종번(宗藩) 관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천하는 중심과 주변으로 나
뉘었고, 양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화(華)와 이(夷)로 위계적 관계였다. 중국은 지
리적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명 자체를 대표하는 문화적 중심이기
도 했다. 그리고 중심과 주변은 ‘조공’이라는 형식을 매개로 정치적 관계를 형성했다. 
그렇듯 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한 질서가 바
로 천조상국의 세계질서관(戴逸 1999, 53)이다. 

그러한 세계관은 “천하=중심+주변=화(華)+이(夷)=왕기(王畿)+속번(屬藩)=중국+왕국들
=황제+국왕=중화세계제국≒중앙정부+지방정부”(張啟雄 2007)의 구도를 띠고 있었다. 
사실 세계(天下)는 하나의 국가의 연장인 셈이었다. 중국은 중국이, 주변은 주변이 다
스린다는 화이분치(華夷分治)이념에 기초하여 황제의 직접 통치 영역인 중국에는 군
현을 설치하여 통치하고, 그 나머지는 번국으로 봉하여 “다스리지 않으면서 다스리는
(以不治治之論)” 간접 통치를 실시하였다.(張啟雄 2002, 114) 

속번의 통치를 담당하던 기관은 예부(禮部) 또는 이번원(理藩院)이 맡아하였는데, 
황제는 이들 기관을 통해 책봉과 조공체제를 실시하였으며,3)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관계를 맺었다. 예부가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변국과
의 관계에서 ‘문화적’, ‘윤리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중국(華)’과 ‘주변(夷)’은 문화적이
며 윤리적인 우열로 구분되었고, 그것이 지배가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었다. 그것은 영
미 기독교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와 구별되는 중화 유가 문명을 중심으로 

3) 『청회전사례(清會典事例)・예부・조공』에 의하면, 예부가 담당하는 업무에는 책봉(敕封), 조공 시기, 
조공의 방법, 조공 물품, 조공의 규모, 조견의 법도(朝儀), 하사(賜予), 사신의 송영(迎送), 금지사항(禁
令), 구휼(周恤), 구제(拯救), 수행원, 숙소, 수행 상인들의 권리와 무역의 규모 등등 조공과 관련된 구
체적 업무가 모두 포함되었다. 조공은 적게 받게 많이 주는 원칙에 따랐기 때문에, 조공의 의무에 상
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조공국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청이 조공국에게 인정한 조공 횟수가 곧 친밀
도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미얀마가 10년에 한 번 조공을 하던 것과 달리, 조선은 1년에 한 번 조공을 
한 것은 조선에 대한 대우가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張小林 2005), 
http://jds.cass.cn/xrfc/xrsb/201605/t20160506_3327807.shtml)(최종검색일: 2020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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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방 국제 질서(張啟雄 2007)라고 할 수 있다. 
속번 국가들은 상국인 중국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다. 그것은 불평등하며 위계

적인 중국 내 정치질서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다.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적 
질서, 즉 예(禮)라는 문화적 보편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지배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중심을 닮은 주변은 중국과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조공관계에서 이루어졌던 평화와 협력의 관계가 관심을 받기도 하

지만, 그러한 관계는 현대 국제 질서에서의 평등한 국제 관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나
와 구별되는 ‘타자’의 존재는 문화적으로 저급하여 동일한 인간 부류로 볼 수 없는 
야만인으로 분류된다. 중국 내에서 수많은 왕조가 교체되었지만, 근대에 들어서기 전
까지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중심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지면서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기는 ‘화하(華夏)중심주의’를 초래했다. 

2. 화이지변

“중국이 서울이고, 사방은 제하(諸夏)”4)(『毛傳』)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그 주변의 제후국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중심에 있었다. 그때의 ‘중국’은 주(周)
왕조의 수도를 의미했다. 제후국들은 분봉(分封)제도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주 왕실은 
그들의 공동의 통치자(共主)였다. 제후국들은 주 왕실에 대해 조공을 바칠 의무가 있
었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며 ‘중국’은 제후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되었다. 그와 함께 천자와 제후 사이에 이루어지던 책봉(冊封)과 조공제도는 중국과 
주변국으로 확대되었다.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던 곽숭도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중국이 
그 범위를 점차 제후국을 넘어서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대(三代) 때 뿐이어서 호남

강소 오랑캐(蠻) 오랑캐(夷)였다 교지(交

趾 북부)까지 낙랑(樂浪) 이르렀는데 삼았으나 흉노

(匈奴 오환(烏桓 서강(西羌) 오랑캐(戎) 오랑캐(狄)였다

이르러 흉노 종속되었고 되었다.”(郭嵩

1892)

이렇게 중국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은 곧 중국 내의 민족을 의미하는 화(華)의 확
대를 의미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영토의 확대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중
국적 정치와 문화를 수용한 질서 내로의 포섭을 의미하였다. 그렇지 못한 영역은 모
두 이(夷)에 해당했다. “중국이 있으면 반드시 이적이 있다(有中國必有夷狄)”(陳亮 
1974, 47-48)는 남송(南宋)의 사상가 진량(陳亮, 1143-1194)의 말처럼, 구체적인 내

4) 中國，京師也，四方，諸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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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다르지만, 언제나 화이의 구별은 존재했다. 그리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을 ‘이
(夷)’로 공식적으로도 표현하였으며, 그것은 아편전쟁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청 정
부는 영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영국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夷’자를 고집했지만, 결
국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각종 공문에서 영국인을 언급할 때 ‘夷’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톈진 조약(天津條約)(1858) 51조에 넣었다.5) 

그러므로 아편전쟁 이후 ‘양무(洋務)라는 이름으로 바뀔 때까지 외국과의 사무를 
‘이무(夷務)’라고 불렀다. ‘이무’라는 개념 자체는 중성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아직 자국의 제도적・문화적 틀 속에 들어오지 못한 민족과 국가에 대한 멸시를 내포
하고 있었다. 그런 감정은 춘추전국 시대 이후 주변 국가와의 잦은 전쟁으로 더욱 강
화되었고, 진한(秦漢)이후 통일 국가를 완성하고 점차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자민족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중국 역사를 통틀어 보면, 중화민족의 뿌리라고 여겨지는 화하족이 중국을 
다스리던 기간보다 이민족에 의해 침략을 받아 통치되었던 기간이 더 길었던 것을 감
안하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위로이며 자기 최면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이민족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보였던 고대보다 근대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배타적 태도가 강화
되었다. 그 배타성은 아편전쟁으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만국공법』에 
의해 소개된 세계 질서는 힘의 열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일종의 강
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랜 역사 동안 이민족과의 갈등을 통해 형성되
었던 화이지변의 문화에 대한 우월감과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 그리고 그에서 비롯된 
정체성은 쉽게 포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이중적 감정과 정서는 『만국공법』의 번역 개념에서 의식적이든 무의
식적이든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만국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 중 “반주(半
主, semi-sovereign)”, “성부(省部)”, “속부(屬部)”등은 중국의 “속방(屬邦)”, “번속
(藩屬)”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는데, 영어의 식민지(colony)를 많은 곳에서 
“속방”, “번속”의 개념으로 번역하였다.(李動旭 2018, 168-192) 이렇듯 『만국공법』의 
번역어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세계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 질서 속
에서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적당한 번역어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자신들이 사용해오던 개념들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집했다는 것을 보면, 서구의 국제법과 국제질
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적 필요성과 강제성과 더불어, 중화질서와 근대 세계 
질서의 화해가 결코 쉬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춘추질서와 근대 국제질서의 결합

『만국공법』은 중국이 세계 속의 여러 나라 중의 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근대 
세계의 주역인 서양 국가들의 국제법과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국제질서를 받아들여야 

5) 嗣後各式公文，無論京外，內敘大英國官民，自不得提書‘夷’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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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특히 기존의 질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더욱 더 기
존의 질서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관료 계층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현대와 서양으로 상징되는 근대 국제 사회로 가야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곧장 투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중국적 사고의 원형을 제공한 ‘춘
추’ 질서로 포장되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국공법』의 번역이나, 그리고 그것을 본 관리들의 인식이 그렇게 
정당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곧 ‘춘추’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당연히 아니
었지만, 춘추시대와 유사한 그 어떤 질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었다. 

그 옛날 중화문명을 탄생시켰던 춘추시대에도 주 왕조를 중심으로 여러 제후국들이 
서로 갈등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졌다. 그때에는 주나라라는 구심이 있었고, 주의 천
자가 권력의 중심이었으며, 그가 만든 예법에 따라 모든 나라가 다스려졌다. 주나라의 
권위가 쇠약해지면서, 그만 그만한 제후국들끼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던 시대
가 바로 전국시대이다. 청의 지식인들에게 『만국공법』은 전국시대의 혼란이 오기 전
에 춘추시대를 지탱했던 예악질서, 그것으로 비쳐진 것입니다. 새로운 춘추시대에는 
예법대신 국제법, 중국어로 만국공법이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것은 국제법을 만국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 중국에
게 국제법은 하나의 천리(天理)로서,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준칙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공”이라는 단어를 차용함으로써 더욱 강조된다. 중국의 전통사
회에서 ‘공’은 ‘사(私)’와 대비되는 개념을 사용되었다. ‘사’를 지향한다는 것은 서양의 
개인으로 이해되지 않았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결국은 공적 이익에 해가 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 만큼 국가들의 사회인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법과 
질서에 전통적 개념인 ‘공’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중국적 도덕관념이 『만국공법』 해석
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公이 중국인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잘 알
려져 있는 정관응과 증기택의 표현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성세위언(盛世危言)』이라
는 글로도 유명하고, 2002년 탄생 160주년을 맞아 마카오에서 우표로 만들어지기도 
한 정관응(鄭觀應)은 「논공법(論公法)」이라는 글에서 『만국공법』에서 ‘공’을 쓴 이유
를 만국공법이 한 나라의 사(私)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의
(理義)를 기준으로 삼고, “하늘의 정과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
라고 본 것이다. 청 말의 저명한 외교관이었던 증기택(曾紀澤)은 어땠을까? 그는 국제
법 즉 공법을 “정리(情理)”라는 두 글자로 표현하였다. 공법에 따라 행하면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제법을 이렇게 ‘만국공법’이라고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사실 이상에 불과했다. 정
관응은 세계 곳곳에서 패권을 다투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지구 둘레 9
만 리 중에서, 그 수레와 말이 밟고 지나가지 않은 곳이 없다!”(鄭觀應 1982, 176)라
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더욱 더 춘추전국시대를 떠올리도록 했다. 춘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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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대에도 제후국들끼리의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맹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들
판에 즐비한 시체가 있다고 표현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추
오패가 각축을 벌이던 시대에도 공법은 존재했으며, 그것이 전해진 것이 당시 국제사
회에서 통용되던 국제법과 일맥상통한다고 이해하였다. 청 말의 학자 진치(陳熾)는 중
국 역사를 보면 천하 모든 나라들이 여럿이 소수를 괴롭히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
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괴롭혀왔으나, 그래도 그 괴롭힘이 그리 심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공법 때문이라고 본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중국인들의 과거에 대한 미련은 오랫동안 계속되던 중화질서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국제법을 공법으로 이해하고, 국제질서를 춘추질서로 이해하면서 서양의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받아들인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화질서로부
터 근대의 국제질서로의 전환이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그리고 왜 중국인들이 국제법
을 도덕적으로 이해했는지는, 중국의 전통적 외교정책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중
국의 전통문화는 예(禮)를 중심으로 발달했고, 그것은 대외관계에까지 적용되었다. 
전통적 중화질서는 ‘천하’를 범위로 하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중국이 차지했다. 그

리고 중국과 그 주변국은 예(禮)를 바탕으로 위계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중국전문가 
페어뱅크는 그런 이유를 들어 중화질서가 국제질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근대 이
후의 국제질서는 실질은 어떠하든, 명목으로는 국가 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중화질서는 다르다. 현대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중심에 위치한 중국은 하
드파워 면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소프트파워 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자부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문화적 자부심을 토대로 자신들이 우월한 문화를 주변국들에
게 전수한다고 여겼다. 동양사회에서는 글이나 사상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부모처럼 
우대하는 문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주변국의 스승이나 부모 같은 대접을 받
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인들은 외교를 잘 해야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

다.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이홍장 휘하에서 일했던 마건충(馬建忠)은 국가 
간의 교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느꼈다.6) 정관응은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을 
했다. 이제 중국이 천조국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스스로를 만국의 하나로 여겨
야”(『易言·公法』)한다고 얘기했다.

Ⅳ. 중화질서에서 벗어난 국제법의 적용과 실천

『만국공법』에는 근대 국제법의 창시자 그로티우스(Hugo Grotius)가 자주 언급되었
다. 특히 그로티우스와 그 문하에 의해 국제법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는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 갈래는 『만국공법』에서 “성법(性法)”으로 표현한 자연법이다. 

6)  馬建忠, 『適可齋紀言記行』卷三, pp.13-14; 蓋天下事眾擎則易舉,孤掌則難鳴,理之常也｡夫同宅寰中,此
疆彼界,而建爲國,則必小事大,大字小,憂危與共,戰守相援,而勢乃不孤｡故英得法助,奏績於黑海之濱｡……
自均勢之局定,而列國安危所系,莫大於邦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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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갈래는 그 자연법에 근거한 각국의 교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제법이다. 
그것은 근대 국제법이 ‘성(性)’에 토대를 두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주류 
사상인 유가의 입장에서 인간은 누구나 ‘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선한 마음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양 국제법의 기원에 대한 긍정을 의미한다. 그
러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있는 법이다.

유가적 성선설을 반영하여 맺은 영국과의 조약으로 중국은 그런 현실을 깨닫게 되
었다. 「우커우 통상장정(五口通商章程)」에서 중국은 다음과 같이 영국에게 최혜국대우
를 인정하였다. “장차 황제가 각국에 새롭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으며, 또한 영국인 
모두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여, 공평 타당함을 보이고자 한다.”7) 그러나 서양 각국이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영국과 같은 최혜국 특권을 요구하고 보장받음에 따라 중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증기택은 국가의 이익에 있어서 모든 나라가 혜택을 본
다는 것은 서양의 공법에 어긋나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曾紀澤 1981, 
77) 설복성(薛福成)은 그처럼 중국만이 공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분개했다. 

“ 말하며 권리

않는다 한다

관리하고 동일하다

죽이면 않는다 금지

하였으며 않는다 다

있으며 싶어도 무시하고 않는다

경우

않는다.”(

과거 매카트니가 건륭제에게 요구했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중국이 국제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불공평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것은 비엔
나체제 이후 성립된 유럽의 국제법과 국제질서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불
공평한 조약 체제(the unequal treaty system)”가 성립되었다.(John K. Fairbank 
1957, 163-213) 중국이 국제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중국의 국력이 유럽 
국가들보다 약한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근대 국제법
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도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큰 교훈을 얻은 이후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성과를 얻기도 했
다. 곽숭도는 영국 외교부에 영국이 신장 카슈가르(Kashgar)에 외교사절을 파견하여 
주재하게 한 사건에 대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항의하였다.(1877년) 그는 
그 사건을 영국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수개월 후에 청 정부는 카
슈가르를 수복할 수 있었다.(汪榮根 2000, 97) 그것은 곽숭도가 특히 『만국공법』에 
관심을 가지고 마틴과 교류하고, 직접 유럽의 국제법 회의에 참석하는 등(張建華 

7) http://www.qulishi.com/huati/humentiaoyue/（검색일: 2020.03.13.) 將來大皇帝有新恩施及各
國，亦應准英人一體均沾，用示平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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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80-295)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후 혁광(奕劻)과 리홍장(李鴻章)이 청 정부의 대표로 미국, 러시아, 프랑

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11개국 대표와 맺은 「신축조약(辛
醜條約)」(北京議定書라고도 불림. 1901年9月7日)이라는 불평등조약을 맺을 때까지도 
중국은 줄곧 서양 국가들과의 주권의 평등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했다. 신축조약을 계
기로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하락하였다. 그러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 정부가 
안으로는 유럽화 개혁을 추진하고, 밖으로는 국제화에 순응하면서 국제공약(國際公約, 
International Convention)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상대적으로 평등한 조
약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국제 공약이 다자간 조약이었기 때문에 중
국에만 불리하게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상황이 그런 만큼, 공법이란 힘이 대등
한 국가들 사이에서나 기능할 뿐, 힘이 약한 나라에게는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고 생각되었다.(周子亚 1981, 56, 5) 

사실 “국제법이 중국에서 처음 응용된 목적은 임칙서(林則徐)를 도와 영국인과의 교
류에서 강경한 태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Hsu 1960, 125)이었다. 중국을 천조라고 
칭하고, 외국 상인을 ‘오랑캐상인(夷商)’이라고 부르는 등(林則徐 1991, 136)8) 임칙서
의 위계적인 태도는 중국이 여전히 중국 중심적 사고와 천조상국의 화이지변에서 벗
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 중국 외에도 나라가 
즐비하다. 법으로 묶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나라이겠는가?”(丁韙良 2003, 9)라는 
장사계의 말처럼 그것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선택이 되었다. 그것을 수용하
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익숙한 도덕적 개념을 통해 번역하여 정의와 공리를 반영
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김현주 2019, 121-146)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청 정부의 관리들이 순진하게 서양의 속임수에 놀아난 것도 아니었다. 중화 질서와 
서구의 세계 질서는 전통과 현대의 충돌, 동양과 서양의 충돌, 도덕과 힘의 충돌에서 
전자가 패배한 결과였다. 

서구 사회에서 근대 민족국가가 탄생하였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가 확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빈번한 갈등과 충돌이 전쟁의 형식으로 나타났고, 그것의 종결이 조약의 형
식으로 이루어졌다. 제국의 탄생을 막기 위해, 유럽에서는 세력균형을 위한 평등한 국
가주권 개념이 확립되었다. 그것은 자유주의가 국제적으로 적용된 것이었지만, 국제 
사회는 아직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기 이전의 사회의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 공통된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의 확장은 서구 사회에서 동양 사회로까지 이루어졌고, 그에 따
라 중국이 향유하던 중심의 지위는 주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중국이 야만과 문명을 
가르던 기준이었던 예(禮)는 이제 국제법(萬國公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그런 전
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만큼 깨어나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8) 我天朝君臨萬國，盡有不測神威，然不忍不教而誅，故特明宣定例。該國夷商欲圖長久貿易,必當懍遵憲
典, 將永斷來源, 切勿以身試法。王其詰奸除慝, 以保刈爾有邦, 益昭恭順之忱, 共享太平之福, 幸甚, 幸
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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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화 질서와 근대 세계 질서의 충돌

청 정부가 근대적 국제법 관념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나라의 사절에 대해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것(入貢之舉)으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외국 사절을 ‘공사(貢使)’
로, 그들이 가지고 온 국서를 (공물의) ‘목록(表)’이라고 표현했다. 그런 이유로 처음에
는 중국과 서양 국가 사절 사이에는 접견의 예(覲見之禮)를 가지고 논쟁이 계속되었
던 것이다.(費正清 1985, 98-99)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현실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곽숭도는 중국만
이 유일한 문명국가가 아니라, 유태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인도 등도 모두 수천 년 또는 수만 년이 된 국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鍾叔河 
2000, 265) 

시빌라이즈드 문명적인) 말하고

그렇다 중국 터어키 시빌라이즈드

반개화적) 한다 바바리안(야만적) 하는데 “이적(夷

狄)” 것으로 한다 삼대이전 교화되었고

“요복(要服 “황복(荒服)” 있었고 “이적”이

었다 이래 쇠약해졌다 성했

다 같다 없으

니 슬프다!( 426)

그러나 곽숭도와 같은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곽숭도가 슬퍼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
다. 그러므로 『만국공법』은 세계에 중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구 
전체의 모습을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어 실었다. 세계는 둥글고, 그 중에는 많은 국
가들이 있으며, 중국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국에 세계전도가 
들어온 것은 『만국공법』이 번역되기 200년도 전인 명나라 만력(萬曆)12년인 1584년
이라는 것을 감안하면,9)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에 더하여 서양 국가들이 리(理), 의(義) 등 중국인들이 보편 원칙으로 여
기는 개념들에 입각하여 만든 국제 규범들을 열거하였다. 그것은 세계가 둥글다는 사
실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다.

그것은 서양이 야만이었던 시절에서 벗어나 개화(開化)되고 계몽(啓蒙)되었다는 것
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리(理)나 의(義)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 원칙은 장소, 시간, 
대상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법이므로, 중국과 문화는 다르지만, 서양 또한 중국이 예
(禮)라고 불러왔던 규범에 상응하는 유사한 제도와 질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

9) 명나라 만력12년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리치(1552-1610)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가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세계지도이다. 지금은 남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마테오리
치는 「곤여만국전도」 이전에 「여지산해전도」라는 세계지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김혜경 2017) 지금
은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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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 셈이었다. 그들은 그러한 예에 따라 사절을 주고받고, 전쟁과 화해를 하고, 대
내외적 사무를 수행하였다. 그렇게 시대는 달라졌고, 과거의 오랑캐는 더 이상 낙후되
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강력한 대포와 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만
든 세계 질서와 규칙에 중국 또한 따라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갑오전쟁(甲午戰爭)(1894) 이후 일본에게 패배하고 굴욕적인 마관조약(馬關

條約, 시모노세키조약)(1895)을 체결하면서 느낀 중국인들의 치욕감을 보면, 당시까지
도 중국인들은 근대적 국제 질서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에 의하면, 일본이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근대 국제 
질서에 의하면 국제 사회의 평등한 일원이고, 국제 사회에서 영토나 인구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일본에게 느낀 수치는 영토나 인구가 작은 나라
에게 졌다는 굴욕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침략한 유럽의 국가들도 크
기나 인구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것은 강유위나 청말 지식인들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속방이라고 여겼던 일본에 
대해 느꼈던 정신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일통(一統)적 천하에서 하나의 몸
체로 여겼던 속방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었다. 
중국은 고대부터 줄곧 일직선의 대내적 통치 구조를 형성해왔고, 대외적으로 일직

선적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해왔다.(柳嶽武 2009, 10)10) 하늘, 천자, 중국, 번국, 
속국의 순으로 위로부터 아래로의 질서를 형성해 온 세월이 수천 년이었다. 이성적으
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도 어쩌면 당연하다. 『만국공법』을 번역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관리들에게 그것을 배포하면서 적극적으로 근대 국제 질서와 규범을 배우도록 했지
만, 그것은 서양 문화와 사상에 대한 자발적 굴복 내지 수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
다. 힘의 현실적 논리에서 패배를 당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만큼 (심리적) 저항
은 그만큼 강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동안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
어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일통(一統)의 천하관에서 모두가 
평등한 국가로 이루어진 분산된 근대 세계관으로의 전환은 세계관의 전환인 만큼 모
든 것이 낯설고, 거부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다른 질서 또는 문명의 충돌은 결국은 강요된 화해를 동반하지만, 수용해야만 

하는 쪽에서의 강한 저항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국이 처한 상황과 시대적 
조류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직감했던 청 말의 일부 지
식인들과 정부 관료들은 새로운 질서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였다. 그것은 한편으
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질서 간의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일부의 선진적 자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것은 역사문제, 위안부문제, 이데올로기문제, 종교문제 등 통약 불가능한 주제들을 중

10) 中國古代社會裏，不僅統治政權是單級的，整個統治結構也是單級的。而且在單級的思想體系的引導
下，中國人對世界的認識也是單級的，就古代中國的世界秩序而言，它就是單級的，最頂層是天，天下
爲天子，天子之下是中國，中國周圍是屬國。所以整個東亞古代的秩序是一個強調‘一’的秩序，其中‘一
統天下’就是這種秩序的終極目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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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지역 또는 세계 협력을 저해하는 마찰과 갈등의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준
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역적 차원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으며, 특히 이데올로기 및 문명 충돌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대의 『만국공법』의 번역에서 나타난 화해의 시도는 만약 화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면 화해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만국공법』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보편적 국
제원칙이 어느 정도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화
질서를 고수하고 싶었던 중국인들도 『만국공법』 속에서의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자신
들이 사상적 향수를 느끼는 춘추질서와 유사하다고 느낄 정도로 공적 질서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갈등과 모순 속에서 화해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독교 문
명과 이슬람 문명,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과 같은 세계적 차원의 갈등은 
물론이고, 국내에서의 여성과 남성, 노인과 청년, 고용주와 피고용주, 등등 다양한 국
가적 차원의 갈등까지, 모든 갈등의 해결을 위한 출발은 그 대안의 공공성에 있다. 
소수 사람들에게만, 일부 지역에게만, 어느 나라에게만 혜택이 가는 정책 및 대안은 
저항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최소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용어나 개념은 누구나 받아
들일 수 있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만국공법』이 “공법”으로 번역되
어 중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진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와 같이 정치에서마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특히 
그렇다. 아시아인들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등 정치가들의 정치적 업적
과 업무 수행 능력보다 그들의 도덕성을 더욱 중시한다. 그런 성향은 국제 관계나 외
교에도 반영된다. 타 국가에 대한 민족적 정서가 과도하게 분출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런 도덕성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공공성과 도덕성을 담보로 하지 
못한 어떠한 조약과 협정도 실패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종종 민족적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장차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화해를 위해서는 그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것
이 『만국공법』의 번역과 수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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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헌정사, 1948-1987』 (포럼, 2020)

                                             서희경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멀리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제를 처음으로 채택했고, 1948년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였다. 민주주
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지 거의 한 세기만이었다. 새로운 정치이념을 수용하고 그것
을 현실 정치체제로 확립하는 것은 그만큼 지난한 과제였다. 그러나 그 여정은 아직 계
속되고 있다. 정치체제란 이념이나 제도 이상의 것, 즉, 문화와 관습으로 뿌리내려야하
기 때문이다. 

역사는 ‘성찰’을 통해 뿌리내린다. 한국 민주주의도 깊은 지적 성찰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한국 헌정사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
이다. 헌정사라는 거울을 통해 보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대부분 어제 오늘
이 아니라 오랜 연원을 가진 문제들이다. 뢰벤슈타인(Karl Loewenstein)에 따르면, 헌
정은 “쥬피터의 머리에서 미네르바가 나온 것처럼 일거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시행
착오를 거듭하면서 점차적으로 진화한 것”이다. 김홍우 교수 역시 헌법이 “헌법현실
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성헌론(成憲論)을 강조하였다. 과거 한
국헌정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condition)을 갖춰
야 했고, 정치적 실천(action)이 필요했다. 이제 성찰(reflection)과 지식(knowledge)
이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다. 이 책은 이런 필요에 답하려는 것이다.

● 이 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한국 헌정의 역사이다. 특히 헌법제정과 개헌 과
정, 대통령제의 운영과 정당성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헌정사적 맥락에서 다루었다. 연
구 시기는 1948년 제헌헌법의 제정부터 1987년 개헌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이다. 헌
법제정과 개헌은 통상 3단계를 거치므로, 전 단계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헌법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정치적 국면(political phase)이다. 
헌법제정이나 개정 전에는 반드시 역사적 분수령을 이루는 큰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
다. 4·19, 5·16, 10월 유신, 5‧17, 6‧10 등이 대표적이다. 그에 따라 헌법이나 정치체
제가 바뀌는 선거가 치러졌다. 그 반대로 선거 결과가 개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기도 하였다. 1956년, 1960년, 1967년, 1971년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1958년, 1960
년, 1978년, 1985년 총선이 그런 경우이다.

둘째, 헌법적 국면(constitutional phase)이다. 이 단계에서 헌법제정이나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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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개헌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언제나 정부형태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에 관한 쟁점(선출 방식‧임기‧권한)이 핵심적이다. 다음으로 국회의 지위와 권한에 관
한 쟁점이 중요하다. 국회의 지위는 대통령 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았다. 다음
으로 국무원과 법원에 관한 쟁점(선출방식·지위·권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국
정치에서의 개헌 과정은 대개 정치권력의 행사를 합법화하는 장치, 또는 절차를 마련
하는 과정이었다. 이 때문에 유리한 제도적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세력 간에 치
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타협이 일어난다. 

셋째, 제도적 국면(institutional phase)이다. 이 단계는 헌법제정이나 개정 이후
의 단계이다. 헌법이 만들어지면 헌정적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헌법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행위자들은 자신들
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또한 헌법은 정치
문화나 정치적 관행 등에 의해 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것은 각
각의 헌정체제가 지닌 풍토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헌 이후 실제로 대통령제나 정
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이 책에서는 40여 년의 한국헌정사를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와 대상을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헌정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헌정 의제를 살펴보고자 한다(헌정 의
제의 반복성). 헌정 의제와 쟁점은 헌법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왜 반복되는 것
일까? 일례로 1960년 4·19 이후의 내각제 정부형태 논의는 그 시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헌정 의제는 1948년 헌법제정기부터 시작되어, 1960년에 이르기까지 대통
령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구상되었고, 오늘날까지 대통령제 폐해의 대안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정당성과 의미를 형성해왔다. 

둘째, 헌법안이 정치현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성안(成案)되고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헌법안의 성안 과정과 운영). 그런데 각 시기의 헌법 성안 과정은 과
정 그 자체로만 그친 것일까? 그 과정은 헌법안에 투영되었고 극단적인 경우 정부의 
존폐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쳤다. 

셋째, 헌법개정 과정에서 입법가와 전문가들이 헌정사적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쇄신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헌정 경험의 반추와 통찰). 이를 통해 대통령제 
등의 한국헌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넷째, 개헌 주체와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개헌의 주체와 절차). 
그동안의 연구는 헌법의 내용에 주로 집중하여 왔다. 그 반면 어떤 기관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검토는 미흡했다. 그런데 민주주
의 헌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야말로 선차적 의제이다. 이 책에서는 특히 1962년 
개헌(제5차)과 1980년 개헌(제8차)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개헌의 주체와 대표성 
문제, 헌법개정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혁명이나 쿠데타 같은 비상사태에서 제기되는 헌정의 절차 및 일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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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찰하고자 한다(비상사태의 정부이양 문제). 이 비상사태를 잘못 다루면 헌정사의 
비극이 발생한다. 한국헌정사에서 비상사태는 제1공화국에서 제2공화국으로, 그리고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으로의 정부이양 시기에 발생했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상
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여섯째, 민주주의와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의 대립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
다. 민주주의 헌정의 원리들이 현실에서 늘 조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제
2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원리가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대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국회가 소급입법을 제
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의 위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곱째, 개헌을 이끈 추동력을 정치세력과 국민,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려는 주요 정치세력들에 의해 추동되
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역사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개헌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선거가 핵심 추동인이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헌정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한국 민주주
의의 역사는 짧지만, 민주헌정이 위기에 처한 결정적인 순간에 선거혁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선거혁명은 결국 대한민국 성장의 가장 중요한 내적 동력이 되었다. 선거
는 ‘총성 없는 혁명’이라고 한다. 모든 선거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56년 
5·15, 1978년 12·12, 1985년 2·12 총선은 역사를 바꾸었다. 이른바 정초선거(定礎選
擧)였다. 이를 보면, 정치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선거의 존재이다. 한국헌정
사에 비추어 보면, 자유선거는 점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가장 강력한 제도
였다.
   
  ● 오늘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개헌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
다. 그동안의 개헌 과정은 정치가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세력간의 담합에 
따른 정치공학적인 고려가 깊이 개입되었다. ‘87년 체제가 초래한 민주화의 역설은 상
당 정도 그에 기인하고 있다. 87년 개헌 주체들은 권위주의와 싸운 정치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 자신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을 대부분 
온존시켰다. ‘87년 체제’가 위기는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대통령제가 원활하게 운영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대통령 단임제로 말미암아 국가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선거제도 아래서는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지키
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현실과 역사적 맥락에 
적합한 헌정체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입법 개혁을 병행해 국가 전체의 틀
을 재점검할 단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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